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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지반조사는 2.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2.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 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
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가 수행하여야한다->>

위 본문에서 해당분야 전문기술자를 ‘토질 및 기초’로 제한할 경우 지반조사 요구조건 및 보
고서 작성 전문 기술자 부족으로 지반안정성 확보가 우려됩니다.

지반조사 전문기술자 관계법령을 보면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에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기술 부문 ‘건설’, 전문분야 ‘토질•지반’으로 통합함, 건설기술진흥법과 시행령, 건설기술인 등
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지반조
사의 해당분야는 ‘토질⋅지질’, 전문기술자는 ‘지질 및 지반 또는 토질 및 기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차 개정안의 설계기준의 해당분야 전문기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2.1의 ‘감독관이 요구하거나’의 규정은 감독관 선임에 따라 특정 직역군에 해당
하는 전문분야로 편향될 우려가 크므로 객관적인 지반조사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
하여 개정안의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규정 삭제를 요청합니다. 


